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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allowable limit blasting-induced vibration for road structures and facilities.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various allowable limits of different structures from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investigated related problems of the limits used in the country, and suggested the measures to minimize the related 
problem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the blasting-induced vibration limit of road structures and facilities that could 
be used in the country from comparing and analyzing the various limits from foreign countries. To verify the proposed 
limit for a practical use in the field, field cases that had both a vibration magnitude and a damage level were collected 
and they were compared with the proposed limit. In addition, the proposed limit was also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analytical and numerical analyses. The comparison and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roposed limit of different road 
structures and facilities is valid for the practical use in the field. From this study, the proposed limit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limit to estimate the damage levels of road structures and facilities due to blasting-induced vibrations 
in the field..

 

요   지

본 논문은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우선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구조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에 대해서 조사하였으

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적용되는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에 관련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을 상호 비교 및 분석한 

후 교량 및 터널 등의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으로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구조물별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기준들의 실무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현장에서 계측되고 관측된 발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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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구조물 피해사례들을 수집한 후 제시된 기준들과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기준들은 이론적 

접근방법 및 수치해석적 방법을 통한 결과들과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제시된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별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은 실무적용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

서 제시된 기준들은 향후 국내･외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의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 Road structures and facilities, Blasting-induced vibration, Allowable limit, Field measurement, 

Analytical analysis, Numerical analysis

1. 서 론

다양한 도로와 인접하여 철도 또는 도로시설물 계획

시 기존에는 도로 상부로 교량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주변경관 훼손 최소화, 안

전상의 이유 및 토지보상비 최소화 등의 이유로 도로 

하부로 터널이 계획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터널굴착은 발파굴착과 기계굴착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많은 터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파굴

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발파굴착은 화약폭발로 인

해 진동을 유발시키며 지반매질을 통해 전파된 진동은 

주변구조물 및 시설물 등에 피해를 유발시켜 공기 및 

공사비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발

파진동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졌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외 기준들

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최근 Son et al.(2013)에 의해서 

상세히 이루어졌다. 또한, Ryu et al.(1994), Doo and 

Ryu(2004), Seo et al.(2013), Kim et al.(2013)이 국내 발

파진동 허용기준의 문제점 등과 관련해서 연구내용을 

발표하였으며, Park et al.(2004), Jeon et al.(2007), Moon 

and Shin(2007) 등은 발파진동과 관련한 수치해석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

면 발파진동에 따른 허용 진동기준치는 주택 또는 공장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잘 정립되어 

있으나, 도로 하부의 터널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상부의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허용진동 관련 기준들

은 찿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로하부 터널

굴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파진동으로부터 상부 도

로구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 구조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안

전한 도로주행과 시설물의 장기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내･외 다양한 발파진동 기준들을 수집 및 분석한 후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 다양한 국내･외 

기준비교 및 검토를 통해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에 적용

될 수 있는 발파 진동 허용기준과 진동 측정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수집된 구조물의 피해유무 

자료 분석, 도로 구조물에 대한 수치해석 및 이론적 검

토 등을 통해 제시된 도로구조물 및 시설물별 발파 진동 

허용기준을 검증하였다.

2. 국내･외 발파진동 허용기준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일반적으로 발파진동에 의한 구조물 및 시설물의 피

해는 입자의 진동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발파진동의 허용기준은 입자의 진동속도의 최

대값(Peak Particle Velocity, PPV)을 대상으로 하면서 

여러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최대 진동값의 정의나 

측점위치, 기준 접근방법 등이 서로 같지 않아 이에 대

한 체계적인 조사 및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Son et al.(2013)은 국외 34개 국가 및 기관, 국내 15개 

기관 및 시방서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준들을 조사 

및 비교검토 하였다.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 피해와 관련

한 각 국의 기준들을 비교검토한 결과, 각국의 기준은 

사회･환경적 상황에 부합하는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제

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기준은 아직

까지 외국의 기준(독일 DIN 4150, 1971)을 그대로 준용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진동관련 국내･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련기준의 개발배경 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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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각 국의 기준들은 구조형

식, 재료특성, 진동주파수, 지반조건, 측정위치점, 진동

속도 성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값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채광터널 

등의 발파작업을 통해 얻어진 수년간의 자료를 바탕으

로 진동피해의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 따

라 대부분 목조주택에 발생될 수 있는 마감재의 손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이 자주 발생

하는 지역인 관계로 발파나 건설장비 진동에 건축물 피

해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주로 인체감응을 대상으로 

한 진동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도로교

통위원회에서 교통량에 따른 진동관련 데이터를 중심

으로 기준을 제정하였다. 미국 탄광협회에서 수행한 수

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동효과 문제를 다루고 있

는 Siskind et al.(1980)은 더 높은 진동속도 값을 허용하

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상기 연구에서 취급한 구조형식

이 타 연구에서의 대상물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온 차이

로 판단된다. Siskind 등의 연구는 주로 목조 구조물들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조 구조물은 동

적인 하중에 대하여 벽돌이나 블럭으로 구성된 조적조 

건축물들과는 다르게 거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진동피해 기준은 건설재료에 대한 구분과 진동피해 

수준에 대한 고려가 명확히 구분된 후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DIN(독일기준)이나 USBM(미국기준)등과 같은 기

준들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미

흡한 실정이다. 측정위치 또한 진동기준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구조물의 기초에서 측정한 진동속

도는 기초아래 지반에서 측정한 값과는 진동특성에 따

라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말뚝항타 등에 의한 지반

진동은 기초와 지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노천발파와 같은 대량발파에서는 그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측정위치에 대한 

문제는 여러 나라 기준들의 허용 값들이 서로 상이한 

수준을 나타내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으나, 

종종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기준을 이해하고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

났다. 더불어 미국이나 독일 등의 기준은 진동속도의 단

일성분의 최대값을 사용하고 있으나, 스위스 기준은 진

동속도의 3방향 성분의 벡터합을 이용하여 기준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진동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기

준 값을 적용하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에서 제시된 다양한 발파진동 기

준은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준이 건축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구조

형식, 재료조건, 노후화 정도, 중요도 등에 따라 분류하

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발

파진동에 대한 기준이 특정화되어 제시되지 않은 도로

구조물은 기존의 여러 기준들을 고려하면서 구조물의 

종류나, 노후화 정도, 민감도, 측정위치, 진동특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도로구조물 자체에 

대한 발파진동 관련 허용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도로구조물 발파진동 허용기준 제시

도로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관련 허용기준을 합리

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먼저 다양한 발파진

동 허용기준들 중에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들

을 선별하였다. 다양한 기준들 중에서 발파진동으로 인

한 구조물의 피해정도를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발

파진동수(frequency)를 인자로서 사용하는 기준들을 이

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고려될 

사항은 구조물의 노후화에 따른 사항과 발파진동의 지

속성과 관련된 사항들로 나타났다. 

도로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관련 허용기준을 구조

물별로 제시하기 위해서 도로구조물의 종류를 교량, 터

널, 포장(콘크리트, 아스팔트), 암거, 매설관, 옹벽(방음

벽기초 포함), 중앙분리대, 민감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였

다. Table 1은 본 연구를 위해 선별된 기준들 중에서 도

로구조물과 직접 관련된 기준과 유사구조물에 대한 기

준을 토대로 설정한 것이며, Fig. 1은 설정된 관련기준

들을 도로구조물 및 나라별로 상호 비교한 것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스위스의 기준은 속도벡터의 합으로

서 표시된 것이며, 터키 및 인도의 기준은 관련국의 구

조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전

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허용진동 

기준 값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미광무성(USBM) 및 노천광업청(OSM)의 기준은 주로 

1층 및 2층의 목조형 주거주택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외벽의 회벽 모르터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도로구조물에 대한 기준으로는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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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allowable limit of blasting-induced vibration (mm/sec)

Country
Structure

USA Germany England France Switzerland Australia

1-10 Hz 10-50 Hz 50-100 Hz 4-15 Hz >15 Hz 4-8 Hz 8-30 Hz 30-100 Hz <30 Hz 30-60 Hz >60Hz 4-15 Hz >15 Hz

Bridge 20
1)

20-40
1)

40-50
1)

50
2)

45
9)

60
9)

90
9)

100
10)

Tunnel 201) 20-401) 40-501) 502)

45
4)

60
4)

90
4)

10010)305) 405) 605)

156) 206) 306)

Pavement
Concrete 15->203) 20->503)

at 40 Hz
157) 207) 307)

Asphalt

Culvert 20
1)

20-40
1)

40-50
1)

50
2)

30
5)

40
5)

60
5)

100
10)

Buried 
pipe

Steel 100 30
8)

40
8)

60
8)

Concrete 80 308) 408) 608)

Plastic 50 308) 408) 608)

Retaining wall
(Noise barrier 
foundation)

201) 20-401) 40-501) 502) 459) 609) 909) 10010)

Median structure 15->203) 20->503)

at 40 Hz
459) 609) 909) 10010)

Sensitive structure 3 3-8 8-10 4-6 6-9 9-12 7.5 10 15

Measurement 
location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Measurement 
component

PPV PPV PPV PPV Vector sum PPV

Country
Structure

Turkey India China
Russia

Dowding
(1996)

AASHTO
(1990)

<10 Hz 10-40 Hz 40-100 Hz <8 Hz 8-25 Hz >25 Hz <10 Hz 10-50 Hz 50-100 Hz

Bridge 1111) 11->1411) 1411) 1013) 2013) 2513) 30-4014) 35-4514) 42-5014) 12016) 50 25-4019)

Tunnel 11
11)

11->14
11)

14
11)

10
13)

20
13)

25
13)

100 - 200
15)

120
16)

50
18)

25-40
19)

Pavement
Concrete 8

12)
8->12

12)
12

12)

Asphalt

Culvert 1111) 11->1411) 1411) 1013) 2013) 2513) 30-4014) 35-4514) 42-5014) 12016) 5018) 25-4019)

Buried 
pipe

Steel

Concrete

Plastic

Retaining wall
(Noise barrier 
foundation)

11
11)

11->14
11)

14
11)

10
13)

20
13)

25
13)

30-40
14)

35-45
14)

42-50
14)

120
16)

50
18)

25-40
19)

Median structure 1111) 11->1411) 1411) 1013) 2013) 2513) 30-4014) 35-4514) 42-5014) 12016) 5018) 25-4019)

Sensitive structure 3 3->8 8 2 5 10 1-3 2-4 3-5 3017) 12 2.5

Measurement 
location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Measurement 
component

PPV PPV PPV PPV PPV PPV

 1) Using the limit of industrial building (DIN 4150, 1999).
 2) Using the limit of reinforced structure (BS 7385-2, 1993).
 3) Using the limit of unreinforced structure (BS 7385-2, 1993).

 4) Using the limit of tunnel in hard rock (Norm 640 312a, 1992).
 5) Using the limit of tunnel and pipe in soft rock (Norm 640 312a, 1992).
 6) Using the limit of tunnel intermediate ceiling (Norm 640 312a, 1992).

 7) Using the limit of pavement (Norm 640 312a, 1992).
 8) Using the limit of pipe buried in shallow depth (Norm 640 312a, 1992).
 9) Using the limit of reinforced concrete or concrete bearing wall (Norm 640 312a, 1992).

10) Using the limit of unoccupied structure of reinforced concrete (AS 2187.2, 2006).
11) Using the limit of industrial building (Karadogan et al., 2013).
12) Using the limit of concrete building (Karadogan et al., 2013).

13) Using the limit of industrial reinforced structures not belonging to the owner (DGMS Standard).
14) Using the limit of reinforced structure (GB6722, 2003).
15) Using the limit of road tunnel (GB6722, 2003).

16) Using the limit of waterway tunnel, high strength concrete conduit, and elevated road.
17) Using the limit of hospital structure.
18) Using the limit of industrial building (Dowding, 1996).

19) Using the limit of engineered structure (AASHTO,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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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allowable limit of blasting-induced vibration and proposed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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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allowable limit of blasting-induced vibration and proposed limit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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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allowable limit of blasting-induced vibration and proposed limit (Continued)



34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제30권 제12호

Table 2. Proposed allowable limit of blasting-induced vibration 

(cm/sec)

Road structures
Transient vibration

1-10 Hz 10-50 Hz 50-100 Hz

Bridge 2.0 2.0 → 4.0 4.0

Tunnel 2.0 2.0 → 4.0 4.0

Pavement
Concrete 1.5 1.5 → 2.0 3.0

Asphalt* 7.5 7.5 → 10.0 15.0

Culvert 2.0 2.0 → 4.0 4.0

Buried pipe 3.0

Retaining wall

(Noise barrier foundation)
2.0 2.0 → 4.0 4.0

Median structure 6.0 6.0 → 8.0 8.0

Sensitive structure 0.2 0.2 → 0.4 0.4

Measurement location Foundation

Meaurement Component

PPV (Using peak component 

particle velocity. One of 

horizontal components is 

measured parallel to a structure)

* The asphalt pavement assumed to be 1/5 of the concrete 

pavement stiffness

Table 3. Proposed allowable limit of blasting-induced vibration 

of curing concrete (cm/sec)

Concrete curing period Allowable limit

0 ~ 24 hours 0.635

24 hours ~ 5 days 0.635 → 5.08

After 5 days 5.08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기준들을 비교 및 분

석함으로써 얻어진 관련 내용들을 종합하여 다양한 도

로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들을 또한 Fig. 1에 

제안기준으로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제안기준의 설정은 

우선 나라별로 제시된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기준들 중

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도로구조물과 직접 관련된 기준

과 유사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나라별로 비교한 다음 보

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교량, 터널, 암거 및 옹벽(방음벽기초 포함)에 대한 제안

기준들은 독일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따르면서 높은 주

파수에서 약간 안전측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포장구조

물은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포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콘크리트포장은 스위스의 기준을 따르면서 주파수 범

위대를 고려하여 약간 조정하였으며 아스팔트포장은 

콘크리트포장 강성의 1/5로 가정하여 기준을 설정하였

다. 매설관은 스위스의 각종 매설관에 해당하는 기준을 

따르면서 높은 주파수에서 약간 안전측이 되도록 조정

하였다. 중앙분리대는 구조물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각 나라의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기준들 중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의 기준들을 고려하면서 피해사

례들에 대한 진동값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민감구조

물은 낮은 주파수 범위에서는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하

고 있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주파수가 커짐에 따

라 국외 기준들을 참조하면서 약간 안전측이 되도록 조

정하였다. 양생중인 콘크리트는 여러 기준들을 검토한 

후 타설 후 12시간 이내에서는 독일 및 미국 교통국의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이후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들과 

비교하여 약간 안전측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Table 2는 Fig. 1의 제안기준에 대한 신설 내지 상태

가 양호한 도로구조물별 충격진동에 대한 발파진동 허

용기준 값들을 나타낸 것이다. 노후화되었거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도로구조물은 신설 내지 상태가 양호한 

도로구조물의 1/2정도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하며(Chae, 

1978; Dowding, 1996), 연속진동에 대하여는 충격진동

의 1/3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DIN 4150, 1970).

Fig. 1은 또한 양생중인 도로구조물에 대한 각 기관의 

허용진동치를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비

교분석으로부터 양생중인 도로구조물에 대한 허용진동 

기준을 Fig. 1에 제안기준으로 표시하여 나타내었으며, 

Table 3은 제안기준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 값들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제시된 기준들은 다음 절에서 설명한 다양한 현

장계측자료 및 관련 정보들을 토대로 일차적으로 확인 

및 검증되었으나 향후 더 많은 현장계측자료 및 관련 

정보들을 토대로 추가검증 및 필요에 따라 조정이 수반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구조물 자체만에 대한 발파진동 관련 허용기준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기관이나 설계회사의 발파진동 관련 규정 수립시 

지침자료로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다

양한 도로구조물들이 발파진동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제시기준들의 검증 및 확인

앞에서 제시한 도로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

준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우선 국내･외 발파진동에 

따른 구조물 피해유무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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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ment location (b) Modeling

Fig. 2. Measurement location and modeling of culvert

(a) Measurement location (b) Modeling

Fig. 3. Measurement location and modeling of pavement

와 더불어 수치해석 및 이론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검토

도 수행하였다.

먼저 국내 현장에서 계측된 현장사례 및 환경분쟁조

정위원회의 발파진동 영향 조정사례(2010-2013)로부터 

97개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국외 47개 발파진동 영향

사례(Jones and Stokes, 2004) 중 콘크리트 및 조적식 구

조물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활용하였다.

발파진동에 따른 구조물의 피해유무를 파악하기 위하

여 현장계측 자료와 유한차분 해석 프로그램 FLAC2D 

(Itasca, 2008)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적 검토를 수행하였

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3). 먼저 현장계측 

자료를 토대로 수치해석적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검증

한 후(Fig. 2 및 Fig. 3) 암거 및 포장구조물에 대해 발파

하중을 증가시켜 가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7)에 의거

하여 암거 구조물 벽체 및 슬래브에 작용하는 응력과 

콘크리트의 허용응력을 비교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해석결과 암거구조물에 대해서 보수적인 값(허용응력

의 1/4 적용)을 적용한다면 구조물의 허용 진동속도는 

약 4cm/sec로 나타났으며 합리적으로(허용응력의 1/2 

적용)는 8cm/sec까지 적용할 수 있음을 알았다. 포장구

조물의 해석과 관련해서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2011)

에서는 설계등급의 포장구조물의 영구변위는 10mm 이

하가 되도록 제시하였다. 해석결과 포장면의 최대진동

속도가 10cm/sec일 때 변위는 약 0.42mm로 나타나 허

용변위 기준의 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유발에 의한 직접적인 발생

응력은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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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limit and its verification

구조물 피해 :

최대진동속도 cm/s

(kine)에 관계됨

∙ 발생 인장응력 ➡  

 

∙ 발생 전단응력 ➡  

 

여기서, σts=발생인장응력, τmax=발생전단응력, Vmax=

발파진동속도, Es=지반의 탄성계수, Gs=지반의 전단탄

성계수, Cs= 지반의 탄성파 전파속도)

만약, 콘크리트구조물 아래 양호한 암반지반의 Cs = 

300,000cm/sec, Es = 2.0xE5kg/cm2, υ = 0.2이고 콘크리트

의 허용인장 및 전단응력이 3kg/cm2 이라면 구조물에 인

장균열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진동속도 Vmax = 4.5cm/sec

이며, 전단균열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진동속도 Vmax = 

5.4cm/sec로 계산된다.

국내･외에서 조사된 발파진동에 따른 구조물 피해유

무에 관한 자료들과 수치해석 및 이론적 접근방법을 이

용한 내용들을 토대로 앞에서 제시한 도로구조물에 대

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에 대해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였

다. Fig. 4는 도로구조물별로 제시된 허용기준과 확인 

및 검증을 위한 관련 사항들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교

량 및 터널과 같은 대부분의 도로구조물에 대한 발파진

동 허용기준의 검토를 위해 조사된 국내･외 자료들 중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구조물에 관련된 경우들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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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limit and its verifica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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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limit and its verifica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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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였으며 민감구조물에 대하여는 조사된 자료들 중 

조적식 블록구조물과 목조구조물에 관련된 경우들을 

고려하였다. 도로구조물 중 중앙분리대는 구조물의 특

성상 허용기준을 완화시켜 적용하였으며, 포장구조물에 

대해 적용된 수치해석적 검토는 포장구조물의 허용침

하인 10mm(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 2011)에 대한 발파

진동 값을 고려하였다. 국내･외에서 조사된 자료들은 

진동의 크기와 구조물 피해유무만 나타나 있어 구조물

의 고유진동특성은 파악할 수 없었으며, 수치해석이나 

이론적 검토도 구조물의 고유진동특성은 포함하지 않

았다. 따라서, 그래프의 가로축은 허용진동기준에 대해

선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확인 및 검

증자료들에 대해선 단순히 자료들의 일렬번호임을 밝

혀두고자 한다.

비교결과들을 토대로 판단할 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된 발파진동 허용기준은 발파진동에 따른 도

로구조물의 안전유무의 판단을 위해서 실무에서 적용

하여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기준들은 향후 보다 

많은 현장계측자료 및 관련 정보들을 토대로 추가검증 

및 필요에 따라 조정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

나, 현시점에서 도로구조물 자체만에 대한 발파진동 관

련 허용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할 것

으로 예측되며 향후 관련 기관이나 설계회사의 도로구

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관련 규정 수립시 지침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도로구조물

들이 발파진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도로 구조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발파진동 허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국내･외 다양한 발파진동 기준들을 수집 및 분석하

고, 발파진동 허용기준 개발배경의 파악과 더불어 

관련기준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각국의 

기준은 사회･환경적 상황에 부합하는 자료를 토대

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국의 기

준들은 구조형식, 재료특성, 진동주파수, 지반조건, 

측정위치점, 진동속도 성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기

준값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기준은 아직까지 외

국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면서도 구조물의 노후화 

정도나 진동주파수, 민감도, 측정위치, 진동속도 성

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외에서 제시된 다양한 발파진동 기준들은 교

량 등의 도로구조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

부분의 기준들이 건축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파진동에 대한 기준이 

특정화되어있지 않은 도로구조물은 기존의 여러 기

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구조물별 발파진

동 관련 허용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도로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유발 구조물의 피해정

도를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기

준들 중 주파수(frequency)를 인자로서 사용하는 기

준들을 조사 및 선별하고 상호비교 하였다. 도로구

조물의 종류는 교량, 터널, 포장(콘크리트, 아스팔

트), 암거, 매설관, 옹벽(방음벽기초 포함), 중앙분리

대, 민감구조물 및 양생중인 콘크리트로 구분하였

으며 본 연구를 위해 선별된 기준들 중에서 도로구

조물과 직접 관련된 기준과 유사구조물에 대한 기

준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안전하고 합리적인 

기준들이 될 수 있도록 도로구조물별 발파진동 허

용기준을 제시하였다. 

(4) 국내･외에서 조사된 발파진동에 따른 구조물 피해

유무에 관한 자료들과 수치해석 및 이론적 접근방

법을 이용한 내용들을 토대로 도로구조물별 제시된 

발파진동 허용기준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

였다. 검증결과 제시된 발파진동 허용기준은 발파

진동에 따른 도로구조물의 안전유무의 판단을 위해

서 실무에서 적용하여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기준들은 향후 보다 많은 현

장계측자료 및 관련 정보들을 토대로 추가검증 및 

필요에 따라 조정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되나, 현시점에서 도로구조물 자체만에 대한 발파진

동 관련 허용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관련 기관이나 설계

회사의 도로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관련 규정 수

립시 지침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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